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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자활사업과 EITC를 중심으로 -

황  덕  순( 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 원회)

I. 서 론1)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서구에서 공공부조 개 의 일환으로 

진행된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도 정책의 주요 내용이 공공부조 수 자에게 근

로와 련된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여가 경과했지만 자활사업의 정당성이나 효과성과 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근로능력

자에 한 보호와 련해서 제도의 근본 인 개선까지를 포함한 논란이 여 히 계속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에서는 경제 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이 확산되는 상에 주목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2003.1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발표). 이 정책에서 제안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ITC는 미국의 클린턴행정부에서 복지개 과정에서 근로연계복지를 보완하여 같이 추진된 

근로유인정책(making work pay policy)의 하나로서 격히 확 된 것이다.2) 클린턴 행정부에

서는 EITC 확 와 함께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던 최 임 도 인상하 다. 최 임  인상 역시 

근로유인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EITC와 최 임 제도에 해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이루이지고 있다. 한, 우리나라에서도 EITC의 도입에 해 유보 인 의견 가

운데 하나는 이 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에서 최 임 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

1) 본 연구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련된 부분은 황덕순외(2002)에서 련된 부분을 요약하고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근로유인정책을 넓은 의미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이 에서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제Ⅱ

장에서 살펴보듯이 좁게 정의하며, 근로유인정책은 좁은 의미의 근로연계복지정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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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제도는 소득근로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부

담주체도 다르다. 따라서 EITC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최 임 제도와의 계는 고려해야 할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

들과 련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이 정책들을 어떻게 발 시켜 나갈 것인가

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과 련된 요한 쟁 들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근로유인정책으로서의 

EITC와 최 임 제도의 계를 둘러싼 논 들에 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는 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발 방향에 해서 갖는 함

의와 제도의 발 방향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어표 은 workfare policy, 혹은 welfare-to-work 

policy에 해당된다. workfare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기원한 것이고(Lødemel and Trickey, 2001; 

Walker, 1999), 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welfare-to-work policy라는 표 을 더 많이 사용하

기도 한다. 한 미국에서도 welfare-to-work이라는 용어가 workfare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

러나, 공공부조 수 자에게 근로 련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

이 미국이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용어가 workfare라는 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도 work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Workfare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강조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으로) 공공

부조 수 자에게 근로(와 연 된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분인 것으로 단된다(Walker, 1999; Solow, 1998; Jacobs, 1995; Noёl, 1995; 

Esping-Anderson, 1996).

물론 이 개념을 더 좁게 사용해서 미국식으로 근로 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하게 가하는 징벌 인 정책만을 지칭하기도 하고(Erhel et al., 1996), 부조수 의 댓가로 근

로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Nicaise et al., 1995). 한 폭넓은 일종의 사회제도를 지

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표 인 것이 Jessop(1993)이다. 조 이론가인 

Jessop은 workfare를 단순히 공공부조에 새로 도입된 원리가 아니라, 사회노동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기능을 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로부터 등장한 것이 Keynsian Welfare State(

인즈주의 복지국가)를 신하는 Schumpeterian Workfare State(슘페터주의 근로복지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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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 자에게 근로 련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

시키는 정책’으로 workfare를 정의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도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이는 이러한 의미로 workfare를 개념화하고, 비교연구에 용한 Lødemel and 

Trickey eds(2001)의 정의를 약간 확장한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workfare는 “사회부조 

여를 받는 댓가로 근로를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근로는 다른 형태

의 근로 련 활동이 아니라 직  ‘일을 하는 것’에 가장 강조 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정의하는 것은 제도의 내용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1990년  이후 빠르게 확산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유사하기 때문

이다. 물론 제도의 발 과정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 수 자에 

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과정에 수반된 변화인 반면, 서구의 경우 국가에 의한 책임이 

약화되고, 시장과 개인의 자발 인 노력이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개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 자에 해 근로 련 활동에 한 참여가 의무화된다

는 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규범  정당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학  , 복지국가 개 의 정치  과정, 실제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논 들은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서구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규범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들, 거시경제  노

동시장 측면에서 제기된 논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근로연계복지정책을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 자에게 근로 련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무(obligation)’로서 근로 련 

활동에 한 참여가 규정된다는 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 자는 근로 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된다. 이러한 강제성(compulsory)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정당성에 

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한국에서도 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정책인 조건부 수 제도에 한 

비 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놓여 있는 것으로 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한 찬반이 갈라지는 것은 아

니다. 이념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좌측으로부터도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지지하는 논자들이 있

으며, 국이나 미국내에서 상 으로 진보 인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당이나 민주

당이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제3의 길을 

옹호하는 학자나 정치세력의 주요한 정책이기도 하다(Noёl, 1995; Walker, 1999; Hyde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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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규범  정당화에 해서 체계 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비 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Jacobs(1995)를 들 수 있다. Jacobs에 의하면 강제를 동반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workfare)의 규범  정당화의 논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desert)이 있는 수 자 선별, 두 번째는 수 자의 자존감(self-respect) 

제고, 세 번째는 수 자의 사회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강화, 네 번째는 민주  시민권

(democratic citizenship)의 확 이다.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정당화의 논리를 통해서 근로연

계복지정책을 규범 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수 자 선별과 련된 논리는 구빈(Poor Law)법

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

만이 사회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의 보수주의자들의 논의는 

거의 부분 이러한 가치 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리는 복지의존성에 한 투쟁으로서 근

로연계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논의와 히 련되어 있으며, 일(work)에 한 신고 인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 일은 여가에 비한 비효용으로서 복지수혜는 수 자들의 계산 인

(rational)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서 복지의존성

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Noёl, 1995; Walker, 1999; Lødemel and Trinkey, 2001). 

이러한 주장은 신고  경제학의 공리  근거를 수용하거나 복지의존성이 심각하다고 

단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oёl(1995)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실증 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우며, 근로연계복지정책을 통해서 수 자에게 향을 미치기도 어

렵다고 주장한다. Solow(1998) 역시 수 자들의 복지의존성에 해 비 이며, 부분의 수

자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수 보다는 일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Walker(1999)는 이

러한 논리에 해 비 인 입장을 제기하는 논자들의 서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 자들의 자존감과 련된 논의는 단순한 여수 보다는 근로를 하는 것이 

수 자들의 자존감을 더 높인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바람직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Solow(1998)이다. Solow는 미국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

(workfare)은 수 자들의 자존감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조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자발 으로 선택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 되기 해서는 단순히 근로 련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EITC 

등의 수단을 통해서 복지수혜보다 근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제  결과를 가져다  것, 유아 

 의료에 한 지원을 통해서 수 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사회  책임성에 한 논의는 복지수혜는 단순히 권리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는 상호책임성(mutual responsibility)

을 주장한다. 개인 차원과 련되어 있는 첫 번째 논의를 옹호하는 논자들이 사회  차원이나 

정치  역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주장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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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에 해당된다(Hyde et al., 1999) Lødemel and Trickey(2001)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이

러한 논리에 기반한 개인과 국가사이의 새로운 계약(a new contract)이라고 이해한다. 

Jacobs는 복지수혜자의 자존을 높인다거나, 상호책임성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는 ‘강제’를 동반하는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네 번째로 제시한 

민주  시민권이라는 논리를 통해서만, ‘강제’를 동반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능동 인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장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한 이 경우에 의무교육이나 여러 사회복지 제도들이 강제  참여를 수반하는 것처럼,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Jacobs, 1995).

민주  시민권의 보장이라는 Jacobs의 주장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이 복지국가를 통해 확 해 

온 사회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Esping-Anderson, 

1996; Stephens, 1996)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극 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정당화 가능

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 ‘가부장주의 ’(paternalistic) 정당화라는 비 도 제기

될 수 있다. Noёl(1995)은 극  노동시장 정책에 한 강조가 노동시장 정책 차원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강제를 동반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Macgregor(1999)

는 1990년 의 미국과 국에서의 빈곤계층에 한 제3의 길을 통한 근에 을 맞추어, 

이들을 가부장주의  사회서비스 국가(paternalist social service state)라고 규정한다. 

복지의존성이 아니라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를 시하는 경우 배제된 개인을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의무를 더 시한다는 에서(Lødemel and Trickey, 2001; 

Erhel et al., 1996),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사회  시민권의 확 를 목표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

다. 사회  배제는 빈곤(poverty)이라는 통  개념을 체하는 것으로서 EU에서 차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빈곤이 가구차원에서 일정수  이하의 소비지출이나 소득으로 정의

되던 것을 다차원 으로 확장한 것이다(Berghman, 1997). 이 개념을 통해 인 측면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이외에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에 한 근 등 다차원 인 

사회  박탈이나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을 포착하고자 한다. 사회  배제의 개념을 도입함으

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을 해 여를 통한 소득보 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진하

는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 등과 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

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 분명해진다. EU에서는 사회  배제에 한 응을 EU 차원의 

사회정책에서 요한 의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0b). 이념 으로

는 랑스가 이 문제에 한 응을 가장 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Lødemel and 

Trickey, 2001; Erhel et al., 1996).

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한 여러 가지 정당화의 논리는 나름 로의 강

과 약 을 갖고 있다. 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개인 인 차원과 련된다면, 세 번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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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개인과 사회와의 계라는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수 자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이나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통해 수 자들에게 기존의 복지제도 하에서보다 더 나은 삶이 제공될 수 있다는 에 주

목한다. 

2. 거시경제․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극  노동시장 정책 측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바라볼 때 이 정책이 갖는 요한 특

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의 공 측면에서 문제에 근한다는 이다. 즉, 직  노동시장에

서 제시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책에서는 수 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서, 복지의 수혜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고,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 시장에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궁극 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

를 둔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과연 거시경제 여건이나 노동시장 여건이 이러한 

정책에 합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1990년  이후 극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확

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많지 않다는 도 이러한 

우려의 요한 근거가 된다(Nicaise et al., 1995; Harvey, 1989). 따라서 이 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거시경제  노동시장 정책 차원의 문제에 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에서 살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이 강조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공 측면과 이에 비해서 수요측면을 시하는 입장 사이의 차이이다. 두 번째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이 과연 복지수혜자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직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work first policy)과 직업훈련에 

을 맞춘 통합  근(comprehensive approach)의 문제이다.

가. 공급측면이 중요한가, 수요측면이 중요한가?

시장의 기능을 신뢰하는 신고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 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수

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직  취업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시장이 제 로 

기능할 경우 복지수 자들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공 의 증가에 따라 시장임 은 낮아질 것이다. 만일 수 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과도하게 높은 임 을 원하거나,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수 자들이 높이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로연계복

지정책을 옹호하는 정치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는 명시 이지는 않더라도 암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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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된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주장하는 많은 논자들이 이

러한 주제에 해서는 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 의 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

들이 취업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들의 취업은 다른 실업자의 취업을 희

생시킬 것이라는 이다(Harvey, 1989; Haveman, 1997). 두 번째는 일자리를 갖는다고 하더라

도, 이로부터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이다(Blank, 

1997; Walker, 1999). 

우선 첫 번째 비 의 경우 기본 으로 경제내에서 복지수혜자를 흡수할 만한 새로운 일자

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비 이다. Harvey(1989)나 Haveman(1997)의 경우 실업문제가 상

으로 심각하지 않은 미국에 해서 노동시장을 통한 흡수 가능성에 해 부정 으로 평가

하고 있다는 을 본다면, 실업문제가 심각한 유럽의 경우에 이러한 비 은 매우 요할 수 

있다. 기본 으로 실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공 과잉이거나, 수요부족이기 때문에(Nicaise et al., 

1995), 극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노동공 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수요측면에서 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측

면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안되는 정책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Harvey(1989)는 

공공부문에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Haveman(1997)의 

경우 임 보조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 1996년의 TANF로의 의 입법과정에서 자유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공공사업 등

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흡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 다. 

한편 유럽에서는 사회  경제부문(social economy sector)을 통한 고용창출 략이 확 되어 

왔다(Nicaise et al., 1995; 황덕순, 2000). 공 측면에서의 복지의존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

요측면과 련되어 있는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의 결과로 미취업을 이해하는 경우 직

으로 고용창출에 개입하는 략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정책수단이다(Erhel et al., 1996). 

한 EU의 고용지침도 지역사회에서 사회  경제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0a).

실제로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사회  경제부문으로 볼 수 있는 제3섹터의 고용비 이 상당

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고용증가는 다른 부문의 고용증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제3섹터에 한 EU의 연구에 의하면 EU의 주요 국가(8개국)에서 제3섹터 종사자가 취업자에

서 차지하는 비 은 평균 6.6% 이며, 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 은 7.7%에 이른다(Campbell, 

1999). 한 1980년 에 이들 부문의 고용증가율은 경제 체의 고용증가율에 비해 히 높

게 나타난다(독일 11% vs. 3.7%, 랑스 15.8% vs. 4.2%, 이탈리아 이탈리아 39% vs. 7.4%). 

1990년  반에는 이들 부문의 증가율이 더 높아져서 1990～1995년 사이에 랑스, 독일, 네

델란드, 국에서 이 부문의 고용증가율이 24%로서 체 고용순증가분의 20%를 차지한다. 특

히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3/4이 제3섹터에서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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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uropean Commission, 2000c). 

수혜자의 복지의존성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1998년부터 장기복지수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세액공제(Welfare to Work Tax Credit)  복지수혜자

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 제공되는 근로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and Tax 

Credit)을 제공하고 있다(Work Opportunity and Tax Credit Letter, http://www.acf.dhhs.gov/programs/

ofa/wotcwtw.htm). 따라서  단계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극  노동시장 정책

로그램은 노동시장의 공 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 은 

타당하다(Lødemel and Trickey, 2001). 한 미국의 경우에도 복지수혜자  취약계층에 해

서 공공부문의 재원조달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다.3)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정책에 해당된다. 우선 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직  련된 것으로 1990년  후반 이후 확산되고 있는 ｢경과  일자리｣(transitional jobs) 

로그램이 있다. 이는 TANF 재원  연방 노동부가 지원하는 Welfare to Work 로그램등을 

통한 공공부문 심의 재원조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조직이 복지수혜자에게 일정 기간 동

안 단기 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 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진하는 정

책이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통일 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주나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단체가 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재 국 으로 약 1만 7천여명이 이러

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들에도 불구하

고 복지수혜자에 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민간부문에서의 취업을 시하는 취업우선 략이

라는 은 분명하다.  

한편 복지수혜자는 아니지만 빈곤선의 125% 이하의 소득을 얻는 55세 이상의 소득 노인

을 상으로 트타임의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이 1965년부터 연방 노동부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2003년 

재 국 으로 약 7만여개의 일자리가 10만여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로그램은 국 으

로 활동하는 비 리민간단체를(일부 정부기구 포함) 심으로 해서 운 되고 있다.5)

청년층을 상으로 해서도 정부의 재원을 심으로 민간단체들이 운 하는 다양한 로그

램들이 있는데, 표 인 사례로는 Youth Build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로그램은 민간

단체들이 주도하여 1993년부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서 운 되고 있는

데 2002년 재 국 으로 약 6천 5백여명의 청년들이 이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1993

년 이후 국 으로 약 1만여채 이상의 소득가구 주택이 이 로그램을 통해 건설되었다.6)

3) 많은 미국의 로그램들은 정부의 재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재단들을 통한 지원  기업의 지원이 결합되
어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련된 자세한 정보는 Transitional Jobs Network(http://www.transitionaljobs.net)에서 찾을 수 있다.
   Philadelphia의 Transitional Works Corporation의 사례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5) SCSEP에 해서는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의 Older Workers Division을 참조. 

6) Youth Build Program에 해서는 해서는 http://www.youthbuild.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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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한 두 번째 비 은 복지수혜자들이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빈곤

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와 련된다. Blank(199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80년  이후 경

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하 소득계층의 임 이 지속 으로 낮은 수 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

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정책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할 가능성이 높다. Myles(1996)은 시장의존 인 미국

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임  때문에 복지수혜자의 노동시장 진입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딜

마 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1996년에 진

인 복지개 이 시행되기 이 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미국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약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기존의 복지수혜보다 더 나은 소

득, 즉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 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 인 

복지개 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일자리로의 취업을 강제하는 정책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극  노동시장 정책이나 취업에 따른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

책에 해서는 별로 심이 없다(Haveman, 1997).   실제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복지수혜자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빈곤률이 감소한 것

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빈곤감소 효과에 해서는 만족스럽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빈곤률의 감소율보다 수 자수 감소율이 훨씬 높고, 

많은 빈곤층이 TANF를 비롯한 복지정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S 

DHHS, 2001a). 한 여러 연구들이 공통 으로, 복지수혜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소득수 이 상승한 정도는 크지 않으며, 반 정도의 복지탈출자들이 여 히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 하고 있다(US DHHS, 2001b; Loprest, 2000; Moffit, 

2002).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  경제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시장에서

의 정규일자리만큼의 소득을 보장해  수 있는가, 그 지 않다면 더 나은 정규일자리로의 진

입을 한 받침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Nicaise et al., 1995). 사회  경제부문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이들 역에서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비해 임   근로조건이 낮을 지라도 훨씬 

높은 만족을 참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부문과 등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효율성도 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Borzaga and Maiello, 1998). 그러나 Nicaise et 

al.(1995)은 이러한 가능성에 해서 회의 이다.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직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경우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임 보조제도에 비해 체효과나 치효과 

등 부정 인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규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

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 한다.

사회  경제부문을 통한 고용창출에 한 견해 차이는 사회  경제부문의 역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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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사회  경제부문을 옹호하는 많은 논자들은 이 

부문이 갖는 고용창출 측면에서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부문 자체가 국가나 시장

을 통한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을 시한다. 따라서 이 부문의 고용창출 

가능성  효과는 사회 으로 부문의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 취업우선 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1990년  반까지 미국  유럽에서 실행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공통 인 특징가운데 하

나는 직업훈련에 을 맞추되, 수 자들의 특성에 따라 취업알선  취업경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하는 통합 인 방식(comprehensive approach)을 취했다는 

이다(Nicaise et al., 1995; Erhel et al.,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TANF의 도입과 함께, 훈련보다는 취업을 우선하는 략으로의 

환하 다. 이러한 TANF의 특징은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

하고, 체 수 자의 20% 이내에서만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한된 데서 잘 드러

난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보육서비스와 같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환은 ‘신경제’라고 불리는 장기간의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복지수혜자

들의 높은 취업률과 수 자수의 격한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의 한

계에 한 지 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가운데 상당수

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 의 일자리에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다. 한 이들은 많은 경우 학력  낮은 숙련수 , 크고 작은 질병 

등 더 나은 일자리로 상승하기 곤란한 문제를 갖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미국 경제가 악

화되고, 테러사태가 겹치면서, 복지탈출자들이 주로 취업한 임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한 여러 연구들이 취업우선 략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

자들은 취업이 매우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복지개  이 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만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취업애로층에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Moffit, 2002; Haskins and Blank, 2001).

반면 유럽의 경우 지속 으로 통합 인 근에 기 한 정책을 발 시켜 왔으며, 유럽차원의 

고용지침을 통해서, 이러한 근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진하고 있다. 유럽고용지침(2001)

은 청년실업자에게는 6개월, 성인실업자에게는 24개월 이내에 ‘새출발(New Start)’이라고 부르

는 통합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0a). 국내에 

많이 알려진 국의 New Deal 로그램도 국형의 ‘새출발’ 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Trickey(2001)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더 이질 인 성격을 갖는 수 자

들이 상이 되기 때문에, 인 자원 투자를 심으로 수 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를 결합하는 략이 유럽국가들에서 확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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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수 자수의 격한 감소와 함께 차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계층만이 남고, 복

지탈출자들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교육  직업훈련을 비롯해

서 다시 포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III.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들

미국에서 AFDC를 TANF로 체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공화당과 민

주당의 타 의 산물이다. 복지종식("End welfare as we know it")이라는 진  수사를 사용

했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략은 기본 으로는 보수 인 공화당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수혜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문제의식은 실 되지 않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략

은 빈곤의 확산과 양극화에 한 응으로서 극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사회투자 략

(social investment policy)  EITC의 확   최 임  인상을 통한 근로유인정책을 병행하

는 것이었다. 사회투자 략에 한 강조가 극  노동시장 정책의 확산과 련되어 있다면, 

취업유인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통 인 복지문제에 한 근방식의 연장선상에 있

다(Esping-Anderson, 1996;  Lødemel and Trickey, 2001; Myles, 1996).7)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1992년 이후 EITC를 폭 확 하고, 시간당 4.25$이던 연방최

임 을 1996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시간당 5.15$로 인상하 다. 그 결과 복지개  이후

의 빈곤감소 효과에 한 여러 연구에서도, TANF로의 환에 따른 취업의 확 보다는 EITC

나 최 임  인상과 같은 취업유인 략의 기여가 더 요하다고 지 되고 있다(Schott, 

Greenstein, and Primus, 1999). 

미국 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개 과 함께 미국의 EITC와 유

사한 WFTC 뿐만 아니라, 최 임 제도도 도입하 다. 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EITC와 유

사한 제도들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EITC와 최 임 은 부담  효과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더 우월한

가, 혹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를 들어 최 임 제도는 근로빈곤층 이외의 계층에게 주로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EITC

를 시하는 입장(Toikka, R.S., 2001)이 있는가 하면, EITC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최 임 이 

갖는 고유한 기능도 인정하기 때문에 둘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Chapman, 2004)이 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EITC와 최 임 제도의 특성과 효과와 련된 여러 연구들에 해 

살펴본다.8)

7) Lødemel(2001)은 workfare를 극  노동시장 정책의 일부로서 극  정책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8) 미국에서 EITC를 둘러싼 실증연구의 부분은 근로유인효과와 련된 것이다. 이에 해서는 여러 실증연구결과들
이 엇갈리고 있지만, 증구간에서 편부모의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에 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탄  감구간에서 맞벌이에 나서는 추가취업자에 해서는 부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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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및 비용부담

가. 목적

EITC의 일반 인 목 은 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강화하고(social inclusion), 이들의 빈곤문제를 완화(redistribution or reducing poverty)하는 

것이다. 다만, 나라마다 구체 인 제도 설계에 따라서 특정한 목 을 시하거나,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구체 으로는 근로유인,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아동지원 등

이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최 임 제도의 목 은 ①소득불평등 해소, ②사회 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  이하의 임 을 해소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나. 비용부담

두 제도 모두 명목 인 비용부담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실질 인 부담주체를 별하는 것은 

그 게 단순하지 않다. EITC는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공제액이 세액보다 클 경우에 그만큼 

되돌려주는 것이지만, 실질 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목 으로

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질 인 부담은 조세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 임 의 경우 명목 으로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질 으로는 여러 시장 

참여자가 부담하는 것이다(Freeman, 1996). 를 들어 임 인상의 부담이 가격인상을 통해 소

비자에게 가될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임 근로자 고용기업의 부품공 자가 부

담할 수도 있고, 최 임 이 고용을 이는 부정  효과를 갖는 경우 다른 임 근로자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가. EITC의 효과

EITC가 가질 수 있는 일반 인 효과는 근로유인  빈곤 완화이다. 특히 미국형 EITC의 

경우 아동빈곤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EITC형 제도의 구체 인 효과는 나라마다 

제도의 구체 인 설계  련된 제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으로 EITC의 정 인 효과에 주목하지만, 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조세 부담의 증

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 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한가지 부정 인 효과는 임 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수혜가 제도의 목 과 달리 근로빈곤층 뿐만 아니라 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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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 임 제도의 일반 인 효과는 임  근로자의 임 인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분

배 개선이다. 이러한 정 인 효과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 인 효과에 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는 반 인 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이 효과는 크

지 않다는 연구가 지배 인 것으로 보인다(Freeman, 1996). 부수 인 효과에 한 논의에서 

핵심 인 것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다

는 연구결과가 역시 지배 인 것으로 보인다. 

최 임 제도의 효과에 해 여러 연구를 비교 평가한 1998년 OECD의 고용 망보고서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Ch2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에 의하면 최 임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고용에 해서는 향이 없

고 10 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도 모든 연구에서 일 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없음. 일

부는 부정 인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정 인 결과를 제시하거나, 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론 으로도 완 경쟁시장에서는 고용이 어들지만, 기업이 노동

시장에서 독  지 를 행사할 경우에는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의 임 근로자에 한 분석에서 최 임 의 효과를 살펴본 EIRO Online 보고

서(2002)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랑스의 경우 최 임 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임 삭감이나 임

그룹의 창설이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렸다는 증거는 없다. 아일랜드의 경우 한 조사에

서 최 임  때문에 고용을 다고 응답한 기업이 없으며, 다만, 5%의 기업이 최 임 이 

없었다면 더 많이 고용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스페인 경제학계 - 리버럴한 경향이 강한 - 

의 경우에도 성인최 임 이 고용에 부정 인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데 체 인 합의

가 이루어져 있으며, 국에서도 최 임 원회에 제시된 보고서들 가운데 고용이나 실업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실

업기간이 짧으면 최 임 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가 있더라도 실직자가 최 임  인상의 수혜

를 나 어 가질 수 있다(Freeman, 1996). 

다. EITC와 최저임금의 빈곤완화 효과

미국에서는 1990년 에 최 임 제도가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  효과  EITC와 최

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빈곤 완화에 효과 인가에 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빈곤완화효과 측면에서 최 임 보다 EITC가 체로 우월하다는 데 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Pearson and Scarpetta, 2000; Neumark and Wascher, 

2000). EITC가 최 임 보다 더 빈곤완화에 효과 인 이유는 임 근로자 가운데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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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제도가 소득불평등  빈곤 완화 효과를 갖는다는 도 분명하다. 

최 임 제도와 련된 연구를 비교 평가한 앞의 1998년 OECD의 고용 망보고서에 의하면 

최 임  인상은 반 인 임 불평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  연령별 임 격차를 축

소시킴. 한, 근로빈곤층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반 인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라. 최저임금과 EITC의 효과와 관련된 제도적 환경

최 임   EITC의 효과에 한 일반론 인 결론이 한국에 합한지에 한 면 한 검증

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는 복잡한 사회, 조세, 노동시장 정책  제도에 의존한다(Freeman, 

1996; Pearson and Scarpetta, 2000)

최 임 수 이 높고, 소득분배가 평등하며, 조세  사회보장 여의 역할이 큰 국가에서는 

EITC의 효과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reeman, 1996; Pearson and Scarpetta, 2000). 이 

경우에는 wage subsidy나 사용자에 한 사회보장세의 감면 등이 고용을 확 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Pearson and Scarpetta, 2000). 반 로 최 임 수 이 낮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며, 

조세  사회보장 여의 역할이 작은 국가에서는 EITC가 효과 일 수 있다.

각국의 구체 인 제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EITC와 최 임 은 나름 로의 장단 을 

갖기 때문에 한 수 의 최 임 과 한 EITC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 으로 바람직하

다는 지 도 있다(Freeman, 1996).

IV.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발전방향

1. 자활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의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의 공공부조가 질 으로 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

과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부터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은 포기되

고, 가족에 의한 보호의 범 도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인 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의 계가 이 과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확장되었다는 을 의미한다(Esping-Anderson, 1990).

자활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시장에 의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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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는 정책은 포기된 신 조건부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해 기 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나 사회복지학계 일각에서는 ｢조건부수  = 강제노역｣이라는 입장

에서 강하게 비 해 왔다. 그러나 조건부수 이라는 표 이 생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

하는 사회 인 합의를 동반하고 있지 않다는 은 사실이지만 과거 제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실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서 명목 으로 표 되지는 않았지만 자활보호 상자들은 시장에서의 

근로활동에 한 참여를 강제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자활지원사업은 시장강제의 

기  에서 자활이 가장 가능하다고 단되는 집단에 해 선별 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

을 뿐이다. 그러나 기 생활보장제도하에서 수 자들은 최소한 자활사업에 한 참여를 제

로, 생계 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시장에 한 참여와 자활사

업에 한 참여 가운데 스스로에게 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은 강제 인 성격 이외에도 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노

동시장 정책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진하는 서비스(service)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이 기 생활보장을 한 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에서도 

드러난다. 이 두 가지 성격은 자활사업에 통합되어 있지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구

체 인 자활사업의 시행방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기 생활보장제도는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TANF보다는 덜 강제 인 반

면, 유럽국가들보다는 엄격하거나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극  노동시장 정책을 실행해 온 많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서비스 

제공능력이 낮은 반면, 취업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자활사업의 지향

재 자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조건부 수 이 갖는 강제성보다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이

해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한 사회  합의와 한 서비스 제공능력이 부

족하다는 데 있다. 자활사업의 의의에 한 사회  합의가 부재하다는 은 기 생활보장제도

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나 사회복지학계 내에서도 이에 해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는 에서

도 단 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상은 서구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진보  성

향에 가까운 집단의 일부가 이를 지지한 데서도 나타난 바 있다.

한국에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와 함께 근로연계복지로서 강제성을 갖는 자

활사업이 도입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 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결정 인 계기는 경제 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 구라도 일

한 의지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믿음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

었다는 이다. 여기에 복지확 에 해 우호 인 ‘국민의 정부’의 특성과 국민 모두에게 최소

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시민사회운동의 노력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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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된 것도 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시장  가족을 통한 복지를 우선하는 한국사회의 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

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생산  복지’라는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를 잘 보여 다. 물론 

‘생산 ’ 복지로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이 설정된 데에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에

서 진행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확산 등 복지국가의 개 도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서구의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역사 인 맥

락은 매우 다르다. 서구에서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사회복지의 축소와 맞물리는 것으로 평가

되는 것이 일반 이라면, 한국에서 근로연계복지로서의 자활사업의 도입은 사회복지의 확 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학계 일각에서는 강제를 동반하는 자활사업은 일종의 ‘강제노

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 자의 자발 인 참여에 기반하는 제도로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활사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다지 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극 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

동안 빈민운동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해 온 경우에 체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러

나 이들도 수 자에 한 조건 부과 형식으로 시행되는 자활사업보다는 차상 계층으로 자활

사업의 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부처나 경제학 인 배경을 갖는 학자들의 

상당수는 강제로 부과되는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수 기간의 제한 등 

재보다 제도를 더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단된다. 

기 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자활사업이 도입된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당시 발 단

계에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생산 인 논의를 해서는 조건부과의 정당성

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부과되는 조건이 어떤 성격을 갖도록 하고, 실제로 수 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차상 계층으로의 확 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Jacobs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Jacobs(1995)는 근로연계복

지정책이 비록 강제를 동반하더라도 민주  시민권(democratic citizenship)의 확 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로연계복지로서의 자활사업의 도입이 사회  시

민권(social citizenship)의 확 로서의 기 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연계되어 있다는 에서 자

활사업의 성격도 사회  시민권과는 맥락이 다르지만, 궁극 으로 수 자들의 자활․자립을 

통한 시민권의 확 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활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이에는 상자들의 특성  로

그램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지 않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본 으로 자활 상자, 특히 

비취업 상자의 경우 정상 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단한다. 따라서 이들에 

해서는 자활후견기 의 지원을 통해서 자활공동체를 형성․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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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자활공동체가 자립하기 해서는 기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

하며 업그 이드형 자활근로가 부분 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의 경우 민간부문 일자리로의 취업․창업을 통한 자활을 지원하는 데 을 

맞추고 있으며, 취업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를 보완한 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취업 상자 뿐만 아니라 재 비취업 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집단, 임시․일용 등 불완 한 일자리에 취업해 있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진할 수 있다

고 본다.

한편 자활 상자들의 취업을 진하기 한 로그램들의 평가와 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거시경제․노동시장 정책과 련된 쟁 들을 용시켜 보는 것이 유용하

다. 이들은 ①공 시 략  수요 시 략, ②취업과 빈곤탈출의 계, ③취업우선 략 

 인 자원 투자 략 등이다. 

재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자활후견기 을 통한 사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활근로를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사용한다는 에서 수요를 시하는 

략 가운데서도 유럽형의 사회  경제부문에 을 맞춘 략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반

면, 노동부의 경우 직업훈련에 을 맞추고 있다는 에서 공 시 략인 동시에, 인 자

원 개발 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TANF에서 채택하고 있는 취업우선 략이 

한국에서는 별로 시되고 있다는 을 보여 다. 사실 재 한국의 상황에서 취업우선 략

의 경우 한 선택이 되기 어렵다. 자활 상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노동시장에 한 

불참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우선 략과 인 자원 개발

략 사이의 선택에서 취업우선 략은 고려의 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유형화할 경우 유럽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

측면에서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미국에 가깝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상자에 따라 여러 가지 

근방법(복지부와 노동부의 서로 다른 략)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앙집권 인 집행․ 달체

계를 갖고 있으며, 정책 상  제공되는 로그램은 포 이기 때문이다.

재 취업 상자와 비취업 상자로 나 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자활 상자를 별도로 

리하는 시스템은 에서 살펴본 근방법의 차이가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 재

생산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에서 양 부처의 근방법은 나름 로의 근

거와 장단 이 있다.

한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시설경비나 건설노무직 등 일부직종을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의 정상 인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고령층을 비롯한 

소득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에 해 안 인 노동시장 참여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련해서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나 공공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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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섹터에서의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유력한 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선호하는 직 인 일자리 로그램만으로 자활사업을 구성하는 것

은 실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상당수가 자활사업보다는 ‘스스로’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는 을 설명하기 어

렵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에도 불구하고 기 생활보장제도 수혜라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집단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

나 조건부 수 자 가운데 상 으로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 재의 분류기 으로는 취업

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활․자립을 진하는 것도 유력한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모두 각자의 근방법을 서로 배타 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으며 경직 인 상자 구분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두 근방법의 장 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자립 촉진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아직 복지의존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재 취업해 있

는 근로능력자들이 지속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나아가서는 장기 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하는 방안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 생활보장

제도의 운 실태를 보면 수 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하고, 장기 으로 자활․자립에 기

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련된 조항 사이에 일 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재 일반노동시장 취업에 한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시행근거가 마

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유 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학생의 근로소득, 자활

공동체로부터 얻은 소득에 해서만 부분 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수 자

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해서 소득을 얻을 경우, 여공제율(benefit deduction rate)이 100%에 

이르도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 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활․자립을 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련해서 본 연구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EITC의 

도입이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재 자활공동체를 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립 립  제도를 모든 자활 상자에게 

용하는 방안을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 자립 립  제도는 자활공동체의 수익

을 립함으로써 장기 으로 자립을 진한다는 데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수 자가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원해야 하는 것의 정

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용 상을 자활공동체의 수익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이 경우 자립 립 의 목 도 재 논의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공동자 이나, 

개인창업 자  등이 아니라, 수 자들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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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유인정책의 발전방향

가. EITC의 의의와 설계방향

EITC의 도입의 의의에 해서도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평가

할 수 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로능력자에 한 

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만일 EITC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로능력자에 한 

여가 본격 으로 확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ITC제도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은 분명하지만, 시장에 한 완 한 의존에서 국가의 역

할이 일정부분 확 되는 것이라는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도설계와 련하여 요한 것은 제도의 주요 목 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미국 제도의 

발 과정은 EITC가 여러 가지 목 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서 처음에는 소득층에 한 사회보험료 보조의 성격을 갖고 출발했으며, 클린턴 행정부에서 

폭 확 될 때에는 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동시에 아동이 있는 소득가정을 지원하는 

데 을 맞추었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근로유인과 아동에 한 보호라는 두 가지 목 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을 보여 다. 1999년에 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에 

한 지원제도의 성격을 갖는 제도로서 근로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제도를 

도입하 으며, 2003년도에는 두 가지 성격을 분리하고 련된 제도를 단순화하여 아동세액공

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gn Tax Credit)를 도입하 다.

한국에서 EITC를 도입할 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목 을 갖도록 설

계할 수도 있고, 정책목표의 우선순 나 재정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효과를 우선

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수도 있다. 단순화시켜서 정리한다면, 빈곤계층의 근로 유인  실질

인 소득지원, 근로빈곤계층에 한 사회보험료 보조, 근로빈곤가구의 아동 지원 등이 고려해

야 할 정책목표들이다.

우선 빈곤계층의 근로유인  실질 인 소득지원이라는 측면은 공공부조 수 자의 공공부

조로부터의 탈출  공공부조의 사각지  보완과 련된다. 두 번째로 근로빈곤계층에 한 

사회보험료 보조라는 측면은 상당수의 근로빈곤계층들이 1차 사회안 망인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는 과 련된다. 세 번째로 근로빈곤가구의 아동지원이라는 측

면은 한국에 보편 인 아동수당제도가 없고, 출산에 한 유인과 아동양육에 한 사회  부

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 련된다. 

어떤 목 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설계 뿐만 아니라 구체 인 운 방안도 달라진

다는 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 에 한 심층 인 사회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다만, 한

국의 경우에 앞에서 지 한 것처럼 복지의존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에서 근로유인보

다는 실질 인 소득 지원에 을 맞추어서 제도의 목 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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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언 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재 임 근로자의 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내

지 않고 있고, 자 자의 소득이 제 로 악되지 않기 때문에 EITC의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

다는 실 인 제약에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EITC의 도입가능성에 해 비 인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악을 한 인 라를 확충하

고, 소득층이 근로소득을 자발 으로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국가의 소득 악 능력을 획기 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가 될 수 있다는 을 더 시해

야 할 것이다.

나. EITC와 최저임금 현실화 병행

EITC의 도입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최 임 제도의 확충을 신

할 수는 없다는 도 요하다. 이론 으로 볼 때 최 임 이 낮고, 소득분배가 불평등이 심

화되고 있으며, 조세  사회보장 여의 역할이 작은 국가라는 에서 EITC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반 인 양극화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빈곤층에만 을 맞춘 EITC 뿐만 아

니라 반 인 임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차원에서 최 임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도입 기 이외에는 최 임 제도가 제도로 기능하지 못했다

는 에서 최 임  실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림 1]은 상용직 월정액임  비 월최

임 의 비  추이를 보여 다. 최 임  도입 기에 이 비 은 37～38%에 이르 지만, 이

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30.2%에 불과한 수 으로 떨어졌다. 국민의 정부에서 2000년도

에 추진된 소득분배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는 이 비 이 33.1%까지 다시 높아졌지만 

2003년 재 32.8%로서 여 히 도입 기보다 히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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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월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이(199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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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시간당 최저임금 월환산액

우리나라의 최 임  수 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국의 평균  임 수 과 최 임 수 과의 

비교를 통해서 악해 볼 수 있다(<표 2>). 2002년 재 한국의 최 임 의 수 은 표에

서 비교가능한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1997년의 경우에는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는 높은 수 이다. 2002년 재 풀타임 임 수  비 최 임 수 은 

41.2%로서 상용직 정액 여 평균 비 비 인 32.8%([그림 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

는 이 표에서 풀타임 임 이 임시직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

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일본, 미국이다. 한편, 제조업의 시간당 보수비

용 비 최 임 수 은 20.1%로서 비교 상국가 가운데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은 수 에 머

물고 있다.9)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최 임 수 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 에 속하고, 그에 따라 최 임 이 반 인 임 소득 불평등  소득불평등을 완화

하는 효과도 낮다고 볼 수 있다.

9)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풀타임 임 에 비 최 임 수 보다 시간당 보수비용 비 최 임 이 낮은 

이유는 과 여와 특별 여가 큰 비 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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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 (단위:%)

1997년 2002년

최저임금
(US $)

풀타임 중위임금 풀타임 평균임금 시간당
보수 비

최저임금
(US $)

풀타임 
중위임금

시간당
보수 비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호주 5.9 58.4 38.0 

벨기에 6.8 61.1 50.4 52.6 43.4 28.2 6.3 56.8 27.8 

캐나다 4.5 39.6 35.7 27.5 4.4 41.9 27.4 

체코 0.4 21.2 18.7 

프랑스 6.6 68.5 57.4 55.3 46.3 38.3 6.5 62.1 37.4 

그리스 2.7 30.5 2.6 38.5 30.7 

헝가리 0.5 37.4 32.6 

아일랜드  6.0 50.6 38.6 

일본 4.9 39.7 30.8 34.9 27.1 25.7 5.3 32.3 27.9 

룩셈부르크 7.2 36.4 

네덜란드 6.4 55.9 49.4 51.1 45.2 30.8 6.7 47.5 30.9 

뉴질랜드 4.1 47.4 45.6 41.0 39.4 37.9 3.7 52.9 43.0 

폴란드 0.7 44.6 40.8 

포르투갈 1.8 49.6 41.9 34.4 1.9 40.0 37.1 

스페인 2.5 36.4 32.4 28.8 25.6 20.8 2.4 29.6 20.1 

영국  6.3 44.7 35.0 

미국 5.2 43.3 38.1 34.9 30.6 28.2 5.2 33.9 24.1 

한국 1.1 30.6 24.4 27.4 21.5 13.4 1.8  41.2 20.1 

주：1) ‘제조업 생산직 시간당 보수 비 최저임금 비율’은 미국 노동성(2004)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2) 풀타임 중위임금 비 최저임금 비중이 2002년도에 크게 높아진 이유는 1997년이 임금구조통계조사를 이용한 것인 반

면, 2002년도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했기 때문임. 
자료：1997년은 OECD(1998), 2002년은 Low Pay Commission(2003). 김유선외(2004)에서 재인용. p. 75.

EITC의 도입과 련해서 최 임 제도를 고려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EITC의 주된 목

이 비근로계층의 근로를 유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인 소득보 에 있다는 에

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재와 같이 최 임 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론 으로는 명목

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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